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

2. 적용대상 계약

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변액보험계약(이하 “주계약”이라 한다)에 한하여 적용할 

수 있다. 다만, 주계약의 보험료가 자동대출납입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3.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“특별계정 지급방

식”과 “일반계정 지급방식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.

나. 계약자가 특별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주계약에서 정한 

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.

다. 계약자가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이 특약에서 정한 

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.

4.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

대출을 받을 수 있다.

나.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, 보험계약대출금액

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된다. 회사가 해당 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



하더라도 특별계정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.

다.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, 보험계

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. 이 때, 공시이율은 주

계약의 체결시점에 판매 중인 동일한 상품군(저축성,연금,보장성)의 금리연동형 

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이 전환

된 경우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된 계약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공시이율에  

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.

라.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

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

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.

마. 회사는 주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

이자를 차감한다.

바.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

5. 보험계약대출 지급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가 선택한 계정의 지급방식(이하, “변경 후 지급방식”이라 합니다) 외

에 다른 계정의 지급방식(이하, “변경 전 지급방식”이라 합니다)에 의한 보험

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, 계약자는 변경 후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을 

신청할 때 변경 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

하여야 한다.

나. '가'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,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

변경 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을 변경 후 지급방식에 의한 보험계약

대출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.



6. 기타

가. 회사는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다

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, 계약자는 특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.

⑴ 각 지급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비교설명

⑵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액 지급일

⑶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율

나. 이 특약을 적용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

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다.

다. 그 외 기타사항은 주계약에 준함


